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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인정받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

질공원에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

을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환경

적 영향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
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

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30여 년 시행되어오면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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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implemented a self-gov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Jeju-EIAS) in recognition of its autonomy.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Jeju-EIAS were examined by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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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영향평가 방법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기간, 협의 기간, 공정성, 객

관성,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Lee,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개별법인 「환경영향평가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인정받아 협의주체,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등에 관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Kim and Min(2020)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제주특별자

치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

역시, 인천광역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고, Lee(2020)는 입지타당성 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

경과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환경관련 토

지이용규제와 환경 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결정 시의 개선방안 등과 같

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적 ․ 행정적 제도와 절차

적 특성 및 대상사업 범위를 국가 및 타 지역과 비교 ․ 분
석하고, 국가 및 타 시 ․ 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절차를 비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협의이행 실태

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그간 적용

되었던 관련 법령, 조례, 행정지침 등 자료를 수집 ․ 분석

하여 제주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협의

절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협의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

향평가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지역에

서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을 시기

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첫 단계는 본격적

인 자치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05년까

지,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의 환경영향평가 체계(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마련되어 시행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이 시기 동안에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와 규모의 변화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17개 분

야 81개 대상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

례」에 규정된 16개 분야 40개 사업을 검토 대상 사업으

로 하였으며, 이들 사업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

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

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처

음으로 법제화되면서 도입되었고(Jay et al., 2007),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부터 시행하였다(ME, 

2016).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별도로 

제정되기 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다루었으나 개별법 제정 이후에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방법과 절

차 등 제도적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도화하였

다. 이후 2012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

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함으로써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

모환경영향평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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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1992년 「제주도개발특별

법 시행령」과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제정되면서 각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방법 ․ 절
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주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서 자연환경을 보다 철저히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 교통 ․ 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규모

를 타 시 ․ 도에 비해 확대, 강화하였다. 이 조례는 다시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개정

하여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의 범위 등을 정하였다. 2015년에는 중산간 지역의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권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2017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8년에

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

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평가준비서 심의의 신뢰성을 담

보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

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3.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특징

Fig. 1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

가 협의절차(「평가법의 협의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절차(「제주의 협의절차」)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Preliminary report for EIA
(preparation and submission)

Preliminary report for EIA
(preparation and submission)

Consultative meeting for EIA Consultative meeting for EIA

Draft EIS
(preparation and submission)

Draft EIS
(preparation and submission)

Public inspection & public hearings or 
presentation for residents

Public inspection & public hearings or 
presentation for residents

EIS
(preparation and submission)

EIS
(preparation and submissio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review by the 
expert organizations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review by the 
expert organizations

Submission of review supplement for EIS

Holding a deliberation committee for EIA
(EIS & review supplement)

Submission of supplementary report 
(if required)

Consent : the provincial council

Notification of the consultation results Notification of the consultation results

Follow-up management of consultation details
Follow-up management of consultation details
(by follow-up management investigation team)

<Procedure under EIA Act> <Procedure under the Jeju Ordinance>

Fig. 1. Consultation procedures of EIA prescribed by EIA Act and Jeju-E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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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보듯이, 「평가법의 협의절차」는 네 단계(평가

준비서 작성, 평가서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내용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Lee et al., 2018), 타 시 ․ 도에

서는 대부분 「평가법의 협의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

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9

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

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7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평가법의 협의절차」에는 없는 환경영향평가심

의 과정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협의절차」

에서도 「평가법의 협의절차」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

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

례도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협의권과 승인권을 가진 제

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를 구하도록 하는 독특한 협의절차도 도입하고 있다. 이

러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특징

을 「평가법의 협의절차」 및 타 시 ․ 도의 협의절차와 비교

하였다.

3.2.1.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로 이루어지는 스코핑 과정에

서 사업자는 사업의 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등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된 평가준비서(preliminary report)를 제출하

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

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에서 환경적 영향

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

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렇지만 심의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따라 불필요한 

평가항목으로 단정하여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부

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내재하고 있다(Park and 

Choi, 2018).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회 회의자료 및 심의결과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여 평가

준비서 심의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협의회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

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분야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이 평가준비서 작성 단계에

서부터 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평가준

비서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draft)을 작성하

고 이를 협의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초안은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중앙 및 도내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하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

최), 전문기관/관계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자는 전문기관/관련기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검토의

견과 주민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EIS, Environment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

출하면 협의부서에서는 제출된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협

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 

및 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과정까지는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절차는 거의 유

사하다. 「평가법의 협의절차」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

토의견을 협의내용으로 간주하여 협의절차가 마무리되

지만, 「제주의 협의절차」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견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보완서 (review 

supplement)를 다시 제출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서 심

의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보완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협의내용

이 의결된다. 이처럼 「제주의 협의절차」는 그 과정이 다

소 복잡하고 절차이행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

기도 하지만 제주지역 내 기반시설 현황, 환경분야별 쟁

점사항 등을 심의단계에서 논의함으로써 협의 완료 후 

승인단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3.2.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

「평가법의 협의절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 과정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

여 시행하는  9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

외한 7개 시 ․ 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서는 환경영

향평가 심의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환경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대부분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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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검토의견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보완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결정함으로

써 협의절차가 마무리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 

따른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

평가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

최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들

과 사업자가 함께 참석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각종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사업자가 제시한 대안의 타당

성 및 실행 가능성, 주민의견의 반영 수준 등 평가의 전반

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도출한 후 심

의위원들의 의결(‘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재심의’)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

가서의 내용의 심층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관련부서와 전

문기관의 의견 및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협의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들은 평가준비서 심의단계에서부터 평가서 심의까지 환

경영향평가 협의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환경 요소들 사이의 연계성을 바탕

으로 실효적인 협의내용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

정된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

절차가 마무리된다(Jeju, 2017).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채택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승인권과 협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

치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과 자본검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 대의기구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에 대한 사회적 주요 쟁점이나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및 

사업시행에 따른 악영향의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 협의내

용의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심의

한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협의내용

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민원과 사회 

수용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인 ․ 허
가 의제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 후 실시되는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업계획

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에의 예측과 그에 따른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별법

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업타당성, 경

관적 요소, 기반시설의 확충 문제 등이 환경영향평가 협

의내용의 동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된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또는 보류 등

에 대한 빌미가 되기도 하며, 특히, 도의회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없이 사업변경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동

의를 미루게 되면 해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Kim and Min, 2020). 

따라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심의 결과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에 대한 심층

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수정 ․ 보
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영향평

가협의제도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3.2.3. 협의내용의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서는 사

업을 착공한 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

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은 국립환경과학

원 등의 검토기관에서 검토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ME, 

2019).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내

용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별

도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

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다(Jeju, 2021).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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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 운영 및 연차별 사후관

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 방법, 사후관리결

과의 관리, 협의내용 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후관리는 환경분야 전문가

와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중심

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면서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

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도

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이행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사후관리 점검 횟수 경감 또는 면제, 사후관리 우수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 조치도 시행함으로써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후관리조사단은 학계, 

전문가 외에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공사 및 운영 시 

현장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간 사후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승인부서에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연 1회 사후관

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

업이나 환경영향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사업에 대한 보

다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후관리절차는  Fig. 2와 같다. 사

후관리는 협의기관 관점에서 보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평가시 예측치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실측치와의 비교, 

추가적인 오염원 발생 등 사후관리의 전과정에 대해 객

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매년 현장방문

과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다. 환경적 관점에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이행토록 함

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미 협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조사항목 외에 

부가적인 조사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 공사 일정 

지연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도 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만 

하는 규제로만 인식하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협의내용을 환경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길라잡이로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환경관리에 임하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자는 현장에

서 직면하는 각종 환경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사후관리조사단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공

동으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사후관리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으로 마련된 협의내용에 대해 깊이 

숙지하고, 그러한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하

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

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를 위한 도우미 역할

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3.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징

3.3.1.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

년간 총 225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었다. 대상사

업별 협의완료 현황은 시기적으로 3 단계로 구분하여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1994년부터 2005년까

지 1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총 116건의 환경영

향평가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상사업별로 관광단지

의 개발사업 24%, 도로의 건설사업 20%, 체육시설의 설

치 사업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2012년에 실

시된 총 63건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중 관광단지의 개

발사업은 전체 협의 건수의 36%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로 건설과 체육시설 설치, 도시개발 사업이 

각각 10%로 같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3년~2019년

에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감

소하는 반면에 일반 건축물의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한 관광인프라 구축

과 급증한 관광객 및 귀농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숙박 및 거

주용 건축물 수요 등과 같은 지역적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지난 26년간 시행된 환경영향평

가 사례를 분석해보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60건)이 전

체 협의 건수(총 225건)의 26.7%를 차지했으며, 도로의 

건설은 13.3%, 체육시설 설치는 11.6%, 일반 건축물의 

설치는 11.1% 등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비중이 다른 대

상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반 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협의 건수가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관광개발 사업지구에 속한 건

축물은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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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근거가 관광지, 관광단지 등으로 제시되어 일반 건

축물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만 집계되었다는 점

과 2011년부터 일반 건축물의 설치사업 중 도시계획구

역 내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에 기인한

다.

Fig. 4에서 협의 현황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연

구 대상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

가 협의 건수는 1994년에 1건으로 시작하여 1995년에

는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연간 평균 협의 건

수는 8.65건이었다. 시기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1994년~2005년에는 

연평균 협의 건수가 9.67건,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초

기인 2006년~2012년의 연평균 협의 건수는 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시행된 시

기인 2013년~2019년의 연평균 협의 건수는 6.57건으로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Start the follow-up management for consultation 
details
(Main participant or EIA agency)

Report for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Main participant → approval agency & post 
management agency of EIA)

․ Within 30 days from the commencement day of 
construction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follow-up 
management plan

Notification by designating a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Main participant → approval agency & post 
management agency of EIA)

․ Notified within 20 days after designation
․ Execution of the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register of the 
consultation details
(a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mplementation of follow-up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investigation team)

<Air quality>
Report of fugitive dust 

generation sites

<Noise & vibration>
Pre-announcement of a 
specific construction

<Wastes>
Report of waste generation

 ․ Report according to 
individual law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environment survey report
(Main participant → approval agency & post 
management agency of EIA)

Notification of results for follow-up management of EIA 
consultation details

Hold a briefing session for follow-up assessment

Fig. 2.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details for EIA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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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3.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등 총 17개 분야 81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

고 있다.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 ․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

치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

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 중 철도의 건설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국방 ․ 군사시

설의 설치사업 등은 제외한 반면 건축물의 설치사업, 육

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등을 추가한 특징이 있다. 평

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도

내 골프장이 2019년 기준 제주시 14개소, 서귀포시 16

개소 총 30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지하수, 경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광 ․
휴양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

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

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16개 분야 40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 ․ 도에 비해 대상사업의 종류가 많은 편이다. 앞으로 

도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건축물의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법」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조례가 마련된 지자

체 중 서울시, 경기도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하고, 부

산시는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기

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제

주특별자치도에서도 건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타 시 ․
도에 비해 매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사업에 포

함시키고 있다(Jeju, 2017; Busan, 2019; Gyeonggi, 

2021; Seoul, 2021). 다만, 타 시 ․ 도에 비해 경관의 중

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에 더하여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축물의 층수나 높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육상어류 양식장으로부터 인근 

연안으로 배출되는 유출수가 연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제주도내 육상어

류양식어업 허가건수가 432건, 허가면적이 155.33 ha로 

그 숫자도 많고 면적도 방대해 유출수량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양식장이 특정 지역 해안가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 있어 연안 해양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와 지역 내 해양수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조례

의 일부 개정을 통해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양식수산물의 

종류를 어류인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그 외의 양식

Fig. 4. Yearly variation of number of the development projects in which consultation for EIA was conduc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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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육상양식장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

3.3.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별 규모는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의 시 ․ 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된 

대상사업의 규모 보다 다소 강화된 별도의 대상사업 규

모를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환경훼손이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개발

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

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사업, 토석채취사업 등에 대한 평

가대상 규모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로 대상규모를 정하고 

있는 9개 지자체 중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대상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영향평

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Table 1) 중 협의 비중이 3.1% 

~26.7%로 높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대

상사업 종류별 규모를 시기별로 비교하였다(Table 2).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경

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이었던 것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광사업

이 포함된 경우 5만 ㎡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 규모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도로의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4 ㎞ 이상의 도

로를 신설하는 경우를 평가대상 사업규모로 규정하고 있

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 ㎞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

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으로 포함하여 평가법상의 기준보

다 2배 강화하였고, 항만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도 평가법상의 기준보다 3배 정도 강화된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풍력사업, 가축분

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평가법상의 기준 보다 2배 이

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

러 대상사업의 규모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

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상지역

의 환경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객

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된 후 제주지역 환

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인 「환경영향평

가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자치권

을 인정받아 협의주체,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등에 관

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

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었던 관련 법령, 조

례, 행정지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정과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상사업,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1년 자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후 2011

년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으로 자치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간이 확립했으며, 특

히 2008년에는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제주특

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전체 

협의절차 중 평가준비서 심의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까지는 타 지역과 다를 바 없지만 환경영향

평가서 심의과정,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협의

내용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 운영 등

에 있어서는 타 시 ․ 도와는 차별성이 있는 절차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화된 협의과정을 거침에 따라 전문적이

고 실효성 있는 협의, 그리고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사

후관리, 주민 수용성의 반영 강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

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협의 

기간, 그리고 도의회 동의에 대한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철도의 건설사업, 공항 또는 비

행장의 건설사업 등은 제외한 반면 건축물의 설치사업,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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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의 규모는 주요 사업별로 평가법상 기준에 비해 

2~3배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평가대상사업을 확대하

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상사업의 규모를 강화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환경 영향, 대상

지역의 환경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설치사업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층수

나 높이에 대한 추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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